
폐농약용기류 적정 배출 흐름도

분리배출 흐름도(요약) 세부내용

• 수거대상품목(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)

①생활폐기물 중

②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

③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

• 제외

①사업장폐기물

②농업활동이 아닌 수목 방제 작업 등으로 발생한

농약용기류(골프장, 조경회사 등에서 배출)

③‘농약’표기가 없는 유사용기(착색제, 성장촉진제,

영양제 등)

• 배출방법

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, 플라스틱용기별로

구분하여뚜껑을분리, 마대등에따로넣어배출(환경부

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별표1)
※선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물망에 배출 권고

• 수거 캠페인 추진 시 요청사항

- 공단에 사전 연락하여 캠페인 일정 조율

- 차량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상 수거량 파악

후 공단에 알림

- 수거사업소로 직접 반입 시 수거처를 단일화하여,

혼란이 없도록 협조

• 폐농약용기 사업소 반입에 관한 사항

- 검수는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폐농약용기류의

10%이상 표본조사

- 유사용기 반입량에 따른 조치

(선별 후 재반입) 표본조사 대상의 중량기준 5%

초과 유사용기 함유시

(감량반입) 표본조사 대상의 중량기준 5% 이하

유사용기 함유시
※1회 반입량이 300kg이상 또는 연간 반입량이 600kg이상 

또는 연간반입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농지원부 또는 
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수거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



분리배출 흐름도(요약) 세부내용

• 수거처 신규 등록 시 제출서류

- 개인정보 수집・이용에 관한 동의 사항 및 제3자
제공 동의서

• 수거전표 수령 후 확인사항

- 계좌번호를 필히 확인하여,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

담당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또는 공단에 연락

(입금 시 오류 발생 방지)

• 수거보상금 지급

- 농약플라스틱병: 1,600원/kg

농약봉지: 3,680원/kg

- 수거전표에 표시된 일자의 익월 10일경 지급
※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며, 수거 

단가와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

• 농약용기류 처리

- 농약플라스틱병은 재활용업체에서 처리

- 농약봉지는 소각 처리

※농약용기와 유사용기 이렇게 구분하세요! 

농약용기 유사용기

‘농약’ 표기 ‘농약’ 표기가 없음


